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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disciplinary approach for the treatment of child abu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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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o review and determine the complications in 76 child abuse cases recorded by a multidisciplinary hospital- 

based child protection team between 1987 and 2007. 

Methods :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reports and medical records of child abuse cases maintained by a university 

hospital-based child protection team. We devised a questionnaire for standardized interviews with the victims’ guardians 

to determine the current physical and mental status of the children; questionnaires were answered by social workers of 

the child protection team who interviewed the present fosterers of 24 (35.8%) children.

Results : Of the 76 children, 6 were infants, 10 were 1-3 years old, were 3–10 years old, and 19 were over 10 years old. 

Seven children (9.2%) were neglected and 27 (35.5%) and 44 (57.9%) were sexually and physically abused, respectively. 

In more than half of the cases, the perpetrators were the father or mother of the children. Most children (41 cases, 

53.9%) were abused at their homes. The mean follow-up duration from the time of abuse infliction was 54.3±49.2

months, and the current mean age of the children was 8.3±6.4 years. Moderate and severe developmental delay and 

physical disability were observed in 6 (25.0%) and 3 (12.5%) cases, respectively. In 13 children (54.2%), the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 (GAF) score was less than 60, which indicates mild mental disability. 

Conclusion : A hospital-based child protection team may witness the different proportion of abuse types and patterns by 

conducting a nation-wide survey of child abuse cases. (Korean J Pediatr 2009;52:12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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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tj

서     론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의 사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은 

2000년 7월에 발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1)
.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아동 학대 사례들이 신고되지 않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실제 2006

년 미국에서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사 건수는360만 건이었고 최

종 확정된 아동 학대 사례가 90만 건에 달하는데 비해 같은 시기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건수는 8,903건, 이들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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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6,452건에(2006년 기준) 불과하 다
2, 3)

. 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이 적절하게 신고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나 

양적인 문제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아동학대의 실상을 조사한 기간

도 7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효과나 학대 

아동의 장기적인 후유증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에는 기간이 짧

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이차적 개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62개 병원에서 학대아동보호팀을 운 하고 

있다
1)

. 학대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평가, 판정하고,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병원 

내 기관이다. 학대아동보호팀에 신고 혹은 자문이 요청되는 사례

들은 병원 내에서 다뤄지는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유

형과 중증도 면에 있어서 매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하

여 발표하는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 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우

리나라 전체 아동학대 자료에 비하여 비교적 의학적으로 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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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Yearly distribution of child abuse victims for whom the 
multidisciplinary hospital-based team was formed (1987–2007).

된 사례들이다
4, 5)

. 이런 사례들은 병실이나 응급실에서 소아 환

자를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의사는 물론 연관 임

상과 의사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병원 기반 학대아동보호팀의 자료에 대한 연구는 외국

에서도 드물며, 국내에서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4-13)

. 이에 본 

연구자들은 1개 병원에 기반한 학대아동보호팀에서 20년간

(1987-2007) 경험한 76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학대아동보호팀

에서 다룬 학대 아동의 일반적인 현황은 물론 아동학대에 개입한 

조치, 결과 및 아동들에게 미친 학대의 후유증을 알아보고자 하

으며, 현재까지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국내

에서 활동중인 학대아동보호팀의 향후 운 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87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학대아동보호팀에 의뢰되어 팀이 개입하 던 총 76건의 사례들

을 대상으로 하 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학대아동보호팀은 

1987년부터 병원 내부에서 인지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사례

가 있을 때마다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법의학과, 응급의학

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 상의학과 의사들과 응급

의료센터의 수간호사 그리고 사회사업실 소속 사회복지사가 모여 

사안을 처리하 다. 

아동학대 사례들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학대아동보호팀

의 사례 회의록, 보호자/가해자 면담 기록 및 경찰의 수사 자료들

과 함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

팀이 경험한 아동학대 사례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분석하 다. 이 

자료들을 통하여 학대 받은 아동의 발생 당시 연령, 성별, 학대의 

유형(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중복학대), 

학대 장소, 학대의 기간 및 발생빈도, 학대의 해결 형태(귀가, 친

척집 보호, 전문기관 수용, 사망, 미상 등)를 조사하 으며, 아동

의 가족 구조(양부모 가정 혹은 편부모 가정 등), 가정 경제 형편

(상, 중, 하), 가족 스트레스, 부모의 직업, 부모의 양육경험을 확

인하 고 신고자의 유형, 학대아동보호팀 의뢰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다.

학대아동보호팀의 개입 효과와 학대가 아동들에게 미친 후유

증을 알아보기 위하여 추적 관찰을 시행하 다. 이를 위하여 자

체적으로 설문지를 제작하 으며(부록), 학대아동보호팀에 소속

된 사회복지사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 관련자들의 연락처를 이용

하여 현재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들을 추적하 고, 

전화통화 혹은 직접 면담을 통하여 발달 장애, 질병상태와 함께 

신체적 혹은 정신과적 후유증에 관하여 조사하 다. 발달 장애는 

신장, 체중, 언어발달 정도에 따라 정상, 경미한 발달 장애, 현저

한 발달 장애, 심각한 발달 장애로 구분하 으며, 신체적 후유증

은 만성 질환의 유무, 일상생활 장애 정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지에 따라 정상, 경미한 신체적 후유증, 현저한 신체적 후유증,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으로 구분하 다. 정신과적 후유증은 소아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하여 개인위생, 사회적 기능 정도, 정

서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10 단계로 나눈 ‘총괄기능평가 척

도’(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 GAF)
14-16)

를 

이용하여 판정하 으며, 후유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사회복지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정신과 전

문의가 토의하여 결정하 다.

기본적인 자료들에 대하여 Microsoft Office Excel 2003 

(Raymond, WA, 미국)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하 다.

결     과

1. 학대아동보호팀에 신고/의뢰된 사례들의 일반적 분석

서울대학교병원 학대아동보호팀이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한 후 

연구가 시작된 시점인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20년 동안 총 

76건(남아 28명, 여아 48명)의 사례가 의뢰되어 팀이 개입하

다(Fig. 1). 이들 중,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의 아가 6명(7.9%), 

1-3세 10명(13.2%), 3-10세 41명(53.9%), 10세 이상 19명

(25.0%)으로 3-10세 연령군이 가장 많았다(Fig. 2). 학대 아동

의 가족 형태는 친부친모가정 44명(57.9%), 편부가정 8명

(10.5%), 친모계부 1명(1.3%), 친부계모 1명(1.3%), 입양 1명

(1.3%), 보육기관 11명(14.5%), 친척 2명(2.6%)이었고, 8명은 

파악할 수 없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이 7건(9.2), 성학대 25건(32.8%), 신

체학대 40건(52.6%)이었으며, 중복학대가 4건(5.2%)이었다. 

중복학대 중 2건은 신체학대 및 성학대 으며, 2건은 신체학대 

및 방임이었다(Fig. 3). 중복학대를 각각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

류하면 방임이 9건(11.8%), 성학대 27건(35.5%), 신체학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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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ge distributions of the child abuse victims for whom the 
multidisciplinary hospital-based team was formed (1987–2007).

건(57.9%)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친부 25건(32.9%), 친모 8

건(10.5%), 친부모 6건(7.9%)으로 부모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타인 19건(25.0%), 보육기관 13건(18.5%), 기타 5건(6.5%)으

로 조사되었다(Fig. 3). 특히 보육기관이 13건으로 나타난 것은 

2005년 언론에 선행 사례로 알려진 바와 달리 유기 아동들에 대

한 지속적인 아동학대, 특히 방임이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밝혀

지고 국내 판례로는 최초로 방임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가해자

가 실형을 선고 받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수경사’ 사건

에서 방임과 학대를 받았던 13명의 소아를 학대아동보호팀에서 

의뢰 받아 개입하 기 때문이다. 학대 장소는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41건(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기관 13건

(18.5%), 집 근처 5건(6.5%), 기타 17건(22.3%)으로 나타났

다.

학대아동보호팀의 면담기록에서 부모 등 관련자들이 진술한 

바를 통해 확인한 학대 아동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태는 하 24명

(31.6%), 중하 7명(9.2%), 중 10명(13.2%), 중상 2명(2.6%), 

상 1명(1.3%)이었으며, 32명(42.1%)은 가정의 경제 상태에 대

한 기록이 없었다. 학대 아동들의 가족 구조는 친부모가정이 39

명(51.3%), 편부 가정 10명(13.2%), 편모 가정 2명(2.6%), 보

육기관 거주 13명(17.1%), 친척집 거주 3명(3.9%), 기타 4명

(5.3%)이었고 5명(6.6%)에서는 가족 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다

(Fig. 2). 신고자는 부모 20건(26.3%), 친척 6건(7.8%), 이웃 

8건(10.5%), 자원봉사자 14건(18.4%), 의료인 8건(10.5%), 

교사 2건(2.6%) 이었으며, 18건(23.7%)에서는 신고자가 불분

명하 다. 

2. 학대 유형별 세부 분석

유형별 학대에 대한 세부 분석으로 특히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

팀에 의뢰가 많았던 총 27건의 성학대 중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10건(37.0%), 낯선 사람 8건(39.6%), 친부 6건(22.2 

%), 양부 2건(7.4%)이었고, 1건에서는 가해자를 파악할 수 없

Fig. 3. Characteristics of the maltreatments 
inflicted on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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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ortion of Developmental Delays and Physical 
Disabilities among the Victims (N=76)

Normal Mild Moderate Severe

Developmental delay

Physical Disabilities

13 

(54.2%)

18 

(75.0%)

5 

(20.8%)

3 

(12.5%)

3 

(12.5%)

0 

( 0.0%)

3 

(12.5%)

3 

(12.5%)

Fig. 4.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 (GAF) scores of 
the children (For the meaning of GAF scoring, refer to the 
appendix).

었다. 성학대 피해아동의 연령은 3-10세 16명(59.2%), 10세 

이상 11명(40.8%)이었다. 

신체학대 총 44건 중 가해자는 친부가 23건(52.2%), 친모 7

건(15.9%), 보육기관 종사자 13건(29.5%), 양부 1건(2.3%)이

었으며, 31건(70.5%)이 양육 경험이 없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되

었다. 신체학대를 받은 대부분의 아동들이(93.1%)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으나 골절 등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

을 보이지 않았다.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들 중 3례에서 두개

골절이 있었고, 1례에서 경막하출혈이 있었다. 1례에서는 두개골

절과 안면골절이 있었고 합병된 뇌수막염으로 사망하 다. 약물 

중독, 양결핍의 경우는 없었다.

3. 학대아동보호팀의 개입 활동 분석

20년간 총 59차례에 걸쳐 병원 내 전문가들이 모여 사례 회의

를 하 으며, 한 번의 회의에서 다룬 증례의 숫자는 평균 1.29건

이었다.

모두 33례(43.4%)에 대하여 학대아동보호팀장의 이름으로 

가해자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다. 피해 아동에 대한 처치를 분

석하 을 때 22명(28.9%)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를 의뢰하

으며, 41명(54.9%)은 귀가하 고 이들 귀가 아동 중 5명은 

가해자와 격리된 집에서 보호받도록 조치하 다. 아동들 중 2명

은 최종적으로 사망하 으며 1명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 고, 1명

은 입양되었으며, 1명은 친척집에 맡겨졌다. 모두 8명(10.5%)의 

아동은 학대아동보호팀의 적극적인 개입 도중 가해자의 도주 혹

은 가족들의 희망에 의하여 사례가 종결되어 최종 처치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4. 학대받은 아동들의 후유증 분석

총 24명(31.6%)의 아이들에게서 연구자들이 후유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평균 추적 기간은 54.3± 

49.2개월이었다. 12명(50%)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면

담하 고, 나머지 12명(50%)에 대해서는 전화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 다. 전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신체 검진과 정신과적 후

유증 평가를 위해 소아정신과 외래 방문을 권유하 으나 방문에 

동의한 아동 혹은 보호자는 없었다. 남아가 10명(41.7%), 여아

가 14명(58.3%)이었으며, 조사 당시 평균 연령은 8.3±6.4세이

었다. 이들 중 중등도 이상의 발달장애와 신체적 후유증을 보이

는 아이가 각각 6명(25.0%), 3명(12.5%)이었으며(Table 1), 

정신과적 후유증을 총괄기능평가 척도(GAF)로 판정하 을 때 

가벼운 우울증과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약간의 곤란을 의미하는 

70-61점보다 악화된 아이들이 13명(54.2%)이었다(Fig. 4).

고     찰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478건 이었으며, 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7,083건

(74.7%)이었다. 유형별로 분류하 을 때 방임이 전체의 37.6%

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30.1%), 신체학대(26.1%), 성학대

(5.1%)의 순서로 빈도가 조사되었다.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도 

편부가정(30.6%), 친부모가정(25.7%), 편모가정(16.3%) 순으

로 나타났다
3)

. 국내에서 병원에서 연구되어 발표된 아동학대 연

구는 많지 않으나, Choi 등
17)

에 의하면 1996년 7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춘천 시내 1개 병원 응급실에서 조사한 아동학대 47건

에 대한 연구 결과는 신체학대 46.8%, 방임 27.7%, 성학대 8.5 

%이었으며, Choi 등
18)

이 1999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7

년 동안 안양 시내 1개 병원에서 조사한 아동학대 20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신체학대 85%, 성학대 5%, 방임이 5%로 신체적 학

대에 의하여 병원을 찾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Keshavarz 등
6)

이 1996년 5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미국

의 도심지역에 있는 1개 소아응급실에서 조사한 아동학대 106건

에 대한 연구 결과는 신체학대 55%, 성학대 15%, 방임이 30%

이었다. 이 역시 미국 내 일반 인구에서 보이는 학대 유형별 비율

과 다른 것으로, 본 연구 자료를 포함한 국내외 병원 자료의 경우

에는 상대적으로 신체학대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학대 유형 결과를 보면 국내나 국외의 아동학대 

유형 조사 결과와 달리 성학대의 빈도가 35%로 높은 것이 특징

적이다. 후향적 진료 기록 분석 만으로는 본 연구에서 성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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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은 정확한 원인 분석은 쉽지 않다. 아마도 대개의 가해

자들이 경미한 신체적 아동학대로 발생한 상처 치료의 경우 3차 

병원보다는 규모가 작은 의원이나 전통적 의료를 통하여 행함으

로써 본인들의 가해 행위를 은폐하려 할 것이라는 점과 이에 비

하여 성학대의 경우는 전문적인 의료진이 있는 3차 병원에까지 

의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성학대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 병원에 국한

된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대아동보호팀이 구

성된 곳이 주로 대규모 병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이러한 성학대

의 신고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Kim 등
19)

의 연구에 의하

면 아동 성학대 피해자의 79.8%에서 특정한 정신과적 질환이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Lee 등
20)

의 보고에 따르면 소아성폭

력의 경우 피해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이학적 검사상 

정상일 때가 많아서 성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한 병원내 

학대아동보호팀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Silverman 등
21)

은 지역사회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

해 아동학대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후유증을 조사하 는

데, 학대유형에 상관없이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학

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유의하게 총괄기능평가 척도가 낮

았고, 정신과적 증상도 많이 호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학대

는 희생자에게 당장에 보이는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장기적

으로 심리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여러 전문 분야적 개입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의료인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10.6%로, 2007

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 조사된 의료인에 의한 신고 

2.2%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3)

. 이 같은 높은 신고율은 학대아

동보호팀이 병원 내 기구라는 점과 주로 병원 내 다른 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신체적 학대나 성학대를 의심하여 의학적 검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 의료진이 진료에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향후에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주저 없이 아동보호전문

기관이나 병원 기반 학대아동보호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의료

인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학대아동보호팀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는 몇몇 국외의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Fontana 등
7)

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

을 학대하는 어머니에 대하여 접근법을 다양화하여 정서적 지지

와 더불어 아동을 다루는 기술들에 대하여 재교육한 결과 만족도

가 높았다고 하 으며, Hochstadt 등
8)

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여러 전문 분야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로 수행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 다. 

Smith 등
9)

이 여러 전문 분야적 개입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2002년에 25명의 학대아동에 대하여 무작위대조시험을 시행한 

결과, 조기에 여러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경우 학대

아동의 병원체류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Tien 등
10)

이 2002년 미국 내 122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학대아동보호팀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학대 사건

에 대한 문서화가 더 잘 되어 있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비율도 

높았다고 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1998년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이 가정폭력

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것에 부응하여 원내 상설기구로 ‘학대아동보호텀’

을 구성, 활동을 개시하 으며, 2000년 개정되고 시행된 아동복

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규정을 근거로, 경찰, 시ㆍ구청 공무원, 

민간단체, 후원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학대아동을 

폭력과 방임, 유기로부터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치료할 목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팀의 활동 사항으로는 

아동학대에 가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을 팀장으로, 사회사업실

의 어린이 전문 사회사업가를 간사로 하여 소아과, 소아방사선과, 

소아정신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와 응급실의 수간호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아

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병동, 외래, 혹은 응급실에서 

주치의를 통하여 사회사업실의 간사에게 신고가 되며, 간사는 즉

시 학대아동보호팀원들인 각 과 전문의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48

시간 이내에 ‘사례 회의’를 개최하 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한 담당 의사가 출석하여 의학적 정보를 발표하며, 

다음으로 사례회의 전에 아동의 보호자나 혹은 가해자로 의심되

는 사람을 면담한 사회사업가가 보호자/가해자의 가정 및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 및 배경에 대하여 조사한 면담 결과를 발표

하 다. 이후 각 전문가들이 방사선 사진이나 환아의 상처를 촬

한 사진을 함께 평가하면서 아동학대의 유무를 판정하 다. 아

동학대가 명백한 경우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경찰에 신고, 고발을 

학대아동보호팀의 공문을 통하여 하며, 의심 사례인 경우는 외래

를 통한 추적 관찰을 통하여 추후의 사례회의에서 아동 학대 여

부를 판정하 다. 또한 사례 회의에서는 학대 받은 아이를 돕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방법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

우 병원의 사회사업실을 통하여 입원비나 진료비의 보조를 논의

하 다. 치명적 혹은 반복적인 아동학대의 경우는 해당 경찰서의 

경찰관을 배석시키고 함께 사건을 토론하 으며, 피해아동의 향

후 보호 방법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 아동보

호전문기관과 상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룬 사례의 숫자는20년이라는 긴 기간에 비해 

비교적 적은 76례이다. Choi 등
18)

의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인지

된 전체 아동학대 환자의 70.0%가 응급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하

며 이 중에서 87.9% 가 18시 이후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내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병원에서 인지되는 아동학대는 대부

분 지역사회에서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응급실을 통해 1차적으로 

발견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례수가 적었던 것

은 지역사회에서 직접 내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낮고 타 병원에서 

의뢰 받는 비율이 높은 연구 대상 병원 응급실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의료인 신고 비율이 3% 미만으로 낮고, 병원에 내원

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과거 자료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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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다는 점도 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가

해자들이나 가족들도 아동학대가 밝혀질 경우의 사회적 법적 파

장을 두려워하여 병원/의원을 방문하는 일을 꺼리며 대개는 민간

치료나 심지어 전혀 치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병원 

기반의 학대아동보호팀에 많은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국내 연구에 따르면, 입지여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2개의 2차 병원에서 시행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만 2년간 47건을 보고하 으며, 다른 병

원에서는 전체 병원에서 7년간 20건을 보고하 다. 이는 조사의 

충실도의 차이가 없다면 의료인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의 

차이를 반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연구의 대상이 된 학대아동보호팀

의 자료가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정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운

되어 왔다는 존재적 한계로 인해 그 체계적인 운 과 기록 관

리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자료의 손실과 

함께 체계적인 기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학대 아

동들의 후유증을 수년 후에 추적하여 밝히고자 한 본 연구 목적

의 달성이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아동의 현 주소를 알려주지 않

는 관련 기관의 비협조와 아픈 과거를 다시 반추하기 꺼려한 일

부 보호자들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추적 관찰이 되지 못한 아동

들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후향적 연구의 제약으로 인해 학대아

동보호팀을 통하지 않고 처리된 경우와 비교하여 처리 과정이나 

추적 관찰 결과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 장애와 신체적 후유증 평가하는데 

있어 표준화된 질문 방법을 이용한 사회복지사의 면담만이 가능

하 으며, 전문의에 의한 직접적인 대면/신체검진 등 좀 더 전문

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

과 연구 결과가 다른 병원 기반 학대아동보호팀의 활동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아동들의 개인 정보 

유출을 철저히 차단한 가운데 적절한 후유증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20년간 한 대학병원에 기반한 학대아동보호팀은 의뢰된 

사례들의 해결과 학대받은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활동해 

왔다.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병원 기반 학대아동보호팀이 경험한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전국적인 통계 

자료에 비하여 성학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방임, 

정서학대의 사례는 적었다. 향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대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과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목 적 : 학대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평가/판정하

고,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병

원 내 기관이다. 연구자들은 1개 병원 학대아동보호팀에서 20년

간(1987-2007) 경험한 76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학대 아동의 

현황과 후유증을 알아보고자 하 다.

방 법 : 학대아동보호팀의 사례 기록과 의무기록,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기록을 함께 분석하 으며, 별도 제작한 양식에 맞추어 

현재 보호자들과 사회복지사의 인터뷰를 통해 후유증을 조사하

다. 

결 과 : 총 76건(남아 28명, 여아 48명)의 사례 중, 연령별로

는 1세 미만이 6명(7.9%), 1-3세 10명(13.2%), 3-10세 41

명(53.9%), 10세 이상 19명(25.0%)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이 9건(11.8%), 성학대 27건(35.5%), 신체학대 44건

(57.9%)이었다. 가해자는 친부모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학대 장

소는 가정 내가 41건(53.9%)으로 가장 많았다. 총 24명(31.6 

%)의 아동들에 대하여 후유증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평균 추

적 기간은 58.5개월이었고 평균 연령은 8.3±6.4세이었다. 이들 

중 중등도 이상의 발달장애와 신체적 후유증을 보이는 아이가 각

각 6명(25.0%), 3명(12.5%)이었으며, 정신과적 후유증을 총괄 

기능 평가 척도(GAF)로 판정하 을 때 가벼운 우울증과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약간의 곤란을 의미하는 70-61보다 악화된 아이

들이 13명(54.2%)이었다. 

결 론 : 병원에 기반한 학대아동보호팀이 개입할 아동학대 사례

는 전국 범위의 아동학대 사례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병원에서 발견, 신고되는 아

동학대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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